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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Mucciaroni의 정책변동모형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관련된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의 유･불리에 따른 정책변동과정과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70년대부터 대기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이슈맥락은 대체로 배출사업장에 불리한 여건이 계속되었다. 총량관리제가 대통령선거 공약에 포함(국정과제 선정)되고, 국회가 지지하는 제도적 맥락이 형성된 때에는 제도가 도입 및 확산되는 정책변동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배출사업장은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종전보다 가중되었다. 반면, 경제우선･규제완화 기조가 형성되는 경우, 기존 제도의 보완･강화에 그치거나, 제도 적용대상이 축소되었다. 즉, 제도적 맥락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록
          
        

        
          This study used Mucciaroni's policy change model to analyze the policy change process according to the issue context and institutional context related to the total air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and the resulting changes in fortune of ai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since the 1970s, air pollution issues have emerged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and the issue context has generally been unfavorable for these facilities. When the institutional context was established in which the total amount management system was includ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elected as a national task, support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policy changes occurred in which the system was introduced and expanded, and as a result, th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burden on these facilities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On the other hand, when the economic priority and deregulation trend was formed, the existing system was limited to supplementation and reinforcement, or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ystem was reduced. That is, the institutional contex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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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년 뒤엔 남산서 인천 앞바다 보이도록 만들겠다” 2003년 8월 취임 6개월을 맞은 한명숙 환경부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박형숙･권박효원, 2003.8.29.)에 밝힌 일성은 당시 수도권 등 대도시가 안고 있던 대기환경문제와 향후 대기환경정책 추진 방향을 함축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은 몇 년 뒤 수도권지역의 대기개선을 위해 수립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년 11월)에 “목표달성시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정확보”가 개선목표로 포함(환경부, 2005, p.26)되면서 현실화되었으며, 동 개선대책의 하나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다.

      총량관리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오염한도량을 산출하고, 지역내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로서 1970~1980년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던 제도다(한화진, 2002, p.2). 우리나라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처음으로 법적근거를 두었으나, 실제 제도시행은 2007년 수도권에 도입되고, 2020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제도정착까지 약 40여년의 시차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환경역량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제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총량관리제 도입은 관리지역의 정확한 환경용량 산정과 사업장별 배출량 측정 등 과학적 인프라 구축, 사업장이 감수해야 하는 기술적･경제적 부담 등 새로운 환경규제에 수반되는 다양한 쟁점이 충돌하며, 제도 도입과 정착과정은 국내 대기환경정책이 선진화･고도화되는 전환점으로 기능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총량관리제의 도입과정을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정책변동과정에서 나타난 환경규제 강화 또는 완화 조치와 사업장의 이익(위상)의 변화와의 상호간 영향을 함께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시대적 배경 또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환경문제가 어떻게 생성･변화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할 것이다(지충남, 2004, p.40).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
        정책변동(Policy change)은 대체로 특정한 정책을 수정하거나 종결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유훈, 2009, p.135). 정책연구에 있어 정책변동은 정책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1970년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가 정책종결 과정에 집중되어, 정책변동은 정책과정의 마지막 과정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과정의 각 단계의 활동 결과로 얻게되는 정보는 향후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다시 환류되어 전 단계의 활동을 위한 정보로 이용되며(정정길･이시원･정광호･최종원･정준금, 2010, p.699), 사회문제에서 정책문제로 발전하고, 정책의제로 형성되어, 다양한 대안 중 최적의 정책이 정책산출물로 선택되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단계를 반복하면서 <그림 1>과 같이 정책과정의 전 부분을 포괄해 정책변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1> 
				
          

          
            정책변동의 개념 흐름도
            출처: 양승일(2014a, p.42)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에는 <표 1>과 같이 사바티어(Paul A. Sabatier)의 정책옹호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과 킹던(John W.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그밖에 호파버트(Richard Hofferbert)의 정책산출 변동모형(Policy Output Change Framework:POCF), 홀(Peter Hall)의 패러다임 변동모형(Paradigm Change Framework:PCF), 무치아로니(Gary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ICF) 등이 있다(양승일, 2014a, p.58). 이러한 모형 중에는 처음부터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모형(정책옹호모형)도 있고, 정책의제설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다중흐름모형)이 있는가 하면 정책산출에 관한 모형(정책산출모형)도 있다(유훈, 2009, pp.147-156)

        
          <표 1> 
				
          

          
            주요 정책변동 모형
          
          

        

        
          
            
              	모형
              	모형 특징
              	비고
            

          
          
            	정책옹호모형
            	정책하위체제,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변수, 기본적인 신념을 공유하는 옹호연합, 옹호연합들간의 대립을 중재하는 제3자의 정책중개자를 구성요소로 정책변동 설명
            	신념체계가 구축된 옹호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선명한 갈등 상황에 설명력이 높아 정책옹호모형을 적용하거나 정책옹호모형과 다른 정책변동 모형을 결합한 연구에 활용
          

          
            	다중흐름모형
            	상호 독립적인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제 설정(정책의 창)을 거쳐 정책변동 설명
            	장기간 추진된 정책변동과정 흐름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 가능해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거나 다중흐름모형에 다른 정책변동 모형을 결합한 연구에 활용
          

          
            	정책산출 변동모형
            	역사적･지리적 조건, 사회 경제적 구성, 대중정치행태, 정부기구, 엘리트 행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정책변동 설명
            	초기의 정책변동모형으로 변동모형을 적용하거나 다른 정책변동 모형을 결합한 연구에 활용
          

          
            	패러다임 변동모형
            	영국 경제정책의 변동 연구를 통해 제시한 모형으로 점진적 변화(정책옹호모형)보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근본적인 정책변동 설명
            	정책 연속성 단절 및 정책패러다임 변화된 사례에 대한 연구에 활용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
            	이슈맥락과 제도맥락에 따른 정책의 변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이익집단의 위상이 어떻게 기복을 거듭하는가를 설명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을 적용하거나 다른 정책변동 모형을 결합한 연구에 활용
          

        

        
          
            출처: 양승일(2014a, pp.58-67); 유훈(2009, pp.147-156), 저자 재정리
          

        

        

        무치아로니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은 1995년 발간된 ｢위상의 반전: 공공정책과 이익집단(Reversals of Fortune:Public Policy and Private Interests)｣에서 이익집단의 위상이 어떻게 기복을 거듭하는가에 대한 4개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유훈, 2009, p.156). 그는 이익집단의 위상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나, 정책변동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유훈, 1997, p.17). 무치아로니는 <그림 2>와 같이 집단위상의 변동을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으로 설명하는 데 집단위상의 변동이 정책의 변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단위상변동모형을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변형해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유훈, 2009, p.158).1)

        
          
          

          <그림 2> 
				
          

          
            무치아로니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 구조틀
            출처: 유훈(2009, p.158)

          
          

          

        

        무치아로니는 이슈맥락(Issue context)과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 2가지 변수를 사용하면서 이슈맥락보다는 제도적 맥락을 더 중요시 하였는데, 이슈맥락은 이념적인 것, 경험적인 것, 환경적인 것 등 정책의 유지 또는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망라한 것으로, 킹던의 정책문제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을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제도적 맥락은 광의로 해석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정책이나 산업에 대해 지니고 있는 선호나 행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유훈, 2009, p.157).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에 따른 이익집단의 위상변동은 <그림 3>과 같이 4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3>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 및 이익집단 위상변동
            출처: Mucciaroni(1995, p.25); 정정길 등(2010, p.719) 재정리

          
          

          

        

        첫 번째로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이 함께 이익집단에 유리할 때에는 그 이익집단에 유리한 정책이 계속 유지되거나 불리한 정책이 유리하게 변동되며, 두 번째로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이 모두 불리할 때에는 그 이익집단에 유리한 정책이 사라지거나 불리하게 변동되고, 세 번째로 이슈맥락이 특정한 이익집단에 유리해도 제도적 맥락이 불리할 때에는 정책이 불리하게 변동되며, 이슈맥락이 불리해도 제도적 맥락이 유리하면 정책이 불리해지지 않는 상태가 유지된다(정정길 등, 2010, p.719).

      

      
        2.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 검토
        유훈(1997)이 무치아로니의 이익집단 위상 변화에 관한 모형을 상세하게 분석해 집단위상의 변동이 정책의 변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단위상 변동모형을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변형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적용하거나 다른 정책변동 모형과 결합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강혜연･엄태호, 2016; 김성우･최인규, 2014; 김현주･정제영, 2018; 배용수, 2020; 양승일, 2014b; 이상덕, 2011; 이용석･임재빈, 2022; 홍윤옥, 2019).

        이상덕(2011)은 호주제 폐지 정책과정을 다루었는데, 가족제도의 변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등 가족법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양성평등운동의 맥락에서 호주제가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로 선정 후 여성부 중심의 범정부적 노력(제도적 맥락)이 결합해 여성집단의 위상 강화와 호주제 폐지라는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양승일(2014b)은 스크린쿼터 정책의 변동과 이에 따른 관련 단체의 위상 변화를 킹던의 다중흐름모형과 무치아로니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결합해 분석하였으며, 스크린쿼터 정책변동은 영화산업경쟁력 약화 등 정책문제 흐름과 이에 따른 스크린쿼터정책의 폐지(축소) 검토라는 정책대안 흐름 하에 1992년 한중투자보장협정체결을 계기로 정치흐름이 촉발기제화되어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으며, 2006년 재정경제부가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50% 축소하는 영화개방정책으로 정책변동이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전국극장연합회는 위상이 상승한 반면, 한국영화인협회는 위상이 쇠락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김성우･최인규(2014)는 편의점의 일반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과정(2011년)의 정책변동과 이익집단의 위상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강혜연･엄태호(2016)는 1987년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 제정부터 2012년 대기업 공공사업 전면 참여제한까지의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김현주･정제영(2018)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어고 제도의 정책 변동과 이익집단위상변동을 분석하였고, 홍윤옥(2019)은 1975년부터 2018년까지 40여 년간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 구분 관련 정책변동과정을 정책옹호모형과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결합해 분석하였다.

        배용수(2020)는 2020년 소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의 변동과정과 이익집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위상 하락을 검토하였고, 이용석･임재빈(2022)은 2018년 의료폐기물 대란을 계기로 비감염성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정책변동 사례를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결합해 분석하였다.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전･후해 수도권지역에 실시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Cap&Trade)2) 도입과 관련해 제도 설계 및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유영성･박연희(2004)는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경기도 도입을 상정한 제도기반 연구를 통해 정확한 배출량 산정 및 배출허용량 달성을 위한 최적방지기술 개발과 기업의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지원 등을 제반 필요사항으로 제시했다. 최인호(2006)는 1977년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1차 개정으로 미국에 도입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의 법적･정책적 특성을 분석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시 규제비용의 최소화, 오염방지시설 혁신 등을 가져온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비안(2007)은 수도권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가 거래비용 및 기업비밀 유지 등 조성기반 결여와 작은 배출권시장 규모로 인해 효율적인 시장 작동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적시하기도 했다. 김홍록(2007)은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제도운영과 관련해 해외사례와 국내 법규 등을 연구했으며,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여유가 있는 경우 광역단체별로 허가하는 방법과 지역배출허용총량이 부족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증설 필요성을 심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한편, 2008년 이후는 총량관리제 효과성 등 제도개선 관련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신원근(2008)은 대기확산모델(CALPUFF)을 통해 1종 사업장의 대기질 개선효과를 분석해, 수도권 이산화질소 농도가 9.1~16.8% 낮아지는 예측결과를 도출했다. 권태형(2008)은 4대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비교해,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사업장별 할당량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신규사업장의 시장진입 제한이 차별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연구에서 권태형(2011)은 배출량 거래가 활성화되면 직접 규제방식보다 비용효율적인 배출량 절감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 반면, 윤영봉･신원근･최유경･김종화･안연순(2013)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거래건수는 310건, 총거래량은 질소산화물 약 4,400톤과 황산화물 약 5,000톤으로 규모가 작아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 연구의 차별성
        정책변동이론과 모형을 적용한 정책분석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며, 환경분야는 정책변동의 주요한 연구분야였다.3) 다만, 연구내용은 주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대립구조나 특정 제도의 도입･폐지 등에 따른 집단간의 갈등 등 연구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환경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로 인해 관련 이익집단의 이익 또는 불이익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동을 다룬 경우는 드물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의 연구가 2010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연구내용에 있어서 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시점에서는 해외사례 분석과 제도 설계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제도효과성 분석 등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대표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제도의 하나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환경규제의 도입과 확대에 따라 부담은 특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집중되는 반면, 이에 따른 편익은 일반국민에게 분산되는 환경규제적 성격의 정책변동사례를 정책변동모형을 적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둘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연구분야인 정책변동요인으로서의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이다. 총량관리제의 도입과 확대가 중･대형 사업장을 위주로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행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변동과정임에 착안해 이를 통해 정책변동요인과 배출사업장의 상호간 영향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책변동 모형과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 정책변동과정 및 피규제집단(이익집단)의 위상변화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데 용이한 무치아로니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기본적 연구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은 앞에서 살펴본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참고하되,4) 무치아로니의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 및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을 <그림 4>와 같이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 판단 척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제한적 유리, 제한적 불리 단계 추가)해 모형을 수정하여 4차원적 분석틀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환경정책의 특성이 반영된 주요 지표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이슈맥락은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환경질, 국민여론 등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지표 변화를 살피고, 제도적 맥락의 변화와 관련해 각 정부의 국정과제, 행정계획 등의 정책기조･정책의제 설정 등 정책적 지표 변화를 토대로 정책변동과정을 탐색하였다.

      
        
        

        <그림 4> 
				
        

        
          연구 분석틀
        
        

        

      

      연구분석틀에서 위상변화를 판단함에 있어 위상상승과 위상쇠락은 이익집단이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의 현저한 증대 또는 감소, 새로운 제도(정책패러다임 변화)의 도입 또는 기존 제도의 폐지 및 축소에 따른 피규제자에게 영향을 주는 각종 부담의 증가와 경감(각종 규제의 강화 및 완화)으로 설명하고자 했으며, 위상저하는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부분적 축소, 이익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약화, 종전제도의 일부 변화 등을 포착하고, 위상유지는 제도적 환경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되거나 기존에 얻어오던 정책적 이익을 계속 보유하는 등의 정책적 양상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분석틀을 바탕으로 정책변동과 이익집단의 위상변동을 검토해 ① 총량관리제 도입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은 무엇인지? ② 총량관리제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중･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상의 변화는 어떠한지? 등을 중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후반부터 약 40년간의 총량관리제 도입 및 확대 과정을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총량관리제 도입과 관련한 이슈의 부상과 제도화 과정을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사업장군5)을 업종별 협회 등 포괄적인 이익집단으로 간주하고, 총량관리제의 도입과 확대에 따른 중･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투자 비용의 증감 등을 통해 위상변화를 직･간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표 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및 확대 추진 연표
        
        

      

      
        
          
            	단계
            	연도
            	환경정책 및 배출사업장 정책 관련
            	총량관리제 정책 관련
          

        
        
          	
          	1960년대
          	･｢공해방지법｣ 제정(’63), 공장설치 신고제 도입
          	
        

        
          	1단계

(수도권 지역 도입)
          	1970년대
          	･사업장 설치 허가제 도입(’71)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제정(’77)
･아황산가스 환경기준(연평균 0.05ppm) 신설(’78)
          	･대기특별대책지역 내 총량관리제 시행 근거(｢환경보전법｣ 제26조) 마련(’77)
        

        
          	1980년대
          	･환경청 발족(’80)
･연료중 황함유기준 및 배출부과금 도입(’81)
･배출부과금 시행 및 자가측정제도 도입(’83)
･고체연료 사용규제 도입(’85)
･서울 올림픽(’88)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단 대기특별대책지역 지정(’86)
        

        
          	1990년대
          	･환경처 승격(’90)
･｢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정(’90)
･환경부 승격(’94)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연평균 80㎍/㎥)신설(’95)
･OECD 가입(’96)
          	

･총량관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94)

･여천국가산업단지 대기특별대책지역 지정(’96)
･울산지역 총량관리제(황산화물) 시범 실시 추진 및 보류(’97)
        

        
          	　
          	2000년대
          	･한･일 월드컵(’02)
･제16대 대통령 선거(’02)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연평균 70→50㎍/㎥) 강화(’07)
          	･총량관리제 정책방향 연구용역(’02)
･｢수도권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03)
 * 1~3종 사업장a 단계적 시행,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대상(먼지 시행 보류)
･수도권 1종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07)
        

        
          	2단계

(전국 확대)
        

        
          	2010년대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연평균 25㎍/㎥) 신설(’11)
･WHO 미세먼지 발암물질 지정(’13)
･대기질 예보제 시행(’14)
･제19대 대통령 선거(’17)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연평균 25→15㎍/㎥) 강화(’18)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19)
          	




･수도권 먼지 총량제 시행(’1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19)
        

        
          	2020년대
          	
          	･총량관리제 수도권 외 지역 확대(’20)
･총량관리제 유연성 확대(’23)
        

      

      
        
          a. 사업장 규모는 연간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배출량 합계에 따라 5단계로 구분(1종 : 연간 80톤 이상, 2종: 80톤 미만~20톤 이상, 3종: 20톤 미만~10톤 이상, 4･5종: 10톤 미만)
        

        
          출처: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자료 등 저자 재정리
        

      

      

    

    

  
    
      Ⅳ. 이슈 및 제도적 맥락에 따른 위상변동
      여기서는 주요 환경정책 도입 및 입법화 시점 등을 고려해 약 40년간의 총량관리제 관련 정책변동과정을 크게 ① 2007년 총량관리제도의 수도권지역 도입과 ② 2020년 수도권 외 지역 확대 두 단계로 나누어 연구분석틀에 따른 이슈 맥락과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정책변동과 이에 따른 이익집단의 위상변동을 함께 살펴보았다.

      
        1. 수도권지역 총량관리제 도입 단계
        
          1) 박정희정부(1963.12월~1979.10월)~노태우정부(1988.2월~1993.2월)
          (1) 이슈 맥락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급격한 산업화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수의 증가와 개별 시설의 대형화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나고, 소득 향상에 따른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요구가 더해져 197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환경행정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대기환경관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대기환경기준이 1978년부터 순차적으로 신설되었는데,6) 환경정책지표의 신설･강화로 배출원 관리대책의 변화가 촉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질은 대기환경정책을 강화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였다.7)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 사업장에서 황성분이 많은 연료를 사용하고 가정에서도 연탄을 사용함에 따라 1970년 후반부터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계속되었고, 부유분진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나타났다.8)

          
            
            

            <그림 5> 
				
            

            
              1980년대 주요 도시 아황산가스(SO2) 연평균값a
              (단위:ppm)a. 측정값이 음영처리된 환경기준의 상단보다 높은 경우 기준초과 상태임출처: 1982년 환경보전, 1982, p.58; 1984년 환경보전, 1984, p.188; 1986년 환경보전, 1986, p.192; 1988년 환경보전, 1988, p.210; 1990년 환경백서, 1991, p.99; 1999년 대기환경연보, 2000, p.62

            
            

            

          

          한편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그림 6>과 같이 대기오염을 다루는 기사 빈도가 1980년대 초반 매년 2~3백건 수준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림 6> 
				
            

            
              “대기오염”으로 신문기사 검색 결과
              (단위:건/년)출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2) 제도적 맥락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1963년｢공해방지법｣(1963.11.5. 공포, 1964.1.1. 시행)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나,9) 실질적인 제도적 관리는 ｢공해방지법｣이 ｢환경보전법｣으로 (1977.12.31. 제정, 1978.7.1. 시행) 대체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사업장 설치허가, 배출허용기준 설정, 사용연료 규제 등 현재 시행중인 관리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오염 심각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전두환정부(1980.8월~1988.2월)에서는 ｢헌법｣에 환경권을 처음 도입하고, 1980년 보건사회부 외청으로 환경청을 설립(1980.1.15)하는 등 환경조직이 강화되었으며, 1987년 환경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과제 등을 담은 ｢제1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계획기간:1987년~2001년)｣이 수립되었다. 종합계획에는 <표 3>과 같이 총량규제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대책의 단계적 추진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특별대책지역10)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에 필요시 총량규제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는 규정이 반영되는 등 오염우려 지역 등의 대기개선대책에 총량관리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11)

          
            <표 3> 
				
            

            
              제1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단계별 대기개선 주요 규제수단
            
            

          

          
            
              
                	단계별
                	기준설정 및 시행내용
                	대상지역 및 시설
                	필요성
                	환경보전법
              

            
            
              	1단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전국 전 배출시설
              	건강보호
              	제14조제1항
            

            
              	연소용 유류 유황함유 기준 설정
              	전국 전 배출시설
              	황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방지
              	제27조의2
            

            
              	2단계
              	특별대책지역 지정
              	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 유지 곤란
              	제7조제1항
            

            
              	특별･엄격 배출허용기준 설정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및 신규배출시설
              	오염우심지역 오염방지
              	제4조제3항
제14조제2항
            

            
              	연료사용규제 실시
              	특별대책지역 또는 전국 전 배출시설
              	오염방지를 위해서 특히 필요
              	제27조
            

            
              	3단계
              	총량규제 실시
              	특별대책지역 전 배출시설
              	오염우심지역 오염방지
              	제26조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
              	특별대책지역 전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
              	제8조
            

          

          
            
              출처: 1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환경청, 1987, p.80)
            

          

          

          노태우정부 들어 1990년 환경청이 장관급인 환경처로 승격(1990.1. 3)되었으며,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매체 중심의 법률로 분법(分法)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다. 이와 함께 환경처 승격을 계기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1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계획기간:1991년~1995년)｣을 1991년 7월에 수립하였다(환경처, 1992, p.3).

          (3) 정책변동과 이익집단의 위상 변화

          산업화와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12) 1980년대 들어 대도시 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 악화와 1988년 올림픽 준비 등을 계기로 대도시의 대기질 개선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불리한 이슈맥락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상대적으로 약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등 규제 강도는 높지 않았고, 여전히 경제우선 정책기조가 강해 환경규제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강력한 집행이 어려웠으며, 기업단체 차원에서 제기한 공해방지시설 설치 자금 부족 및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 환경규제의 약화나 규제집행 강도의 완화 요청이 반영되는 경우도 많았다.13) 이에 따라 박정희정부에서 제정된 ｢공해방지법｣,｢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농도 규제와 연료규제에 기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체계는 1990년｢환경보전법｣이｢대기환경보전법｣으로 대체되는 등 관련 법령 체계는 강화된 외관을 보였으나, 노태우정부까지 큰틀에서의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없이 지속되는 등 제도적 맥락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2) 김영삼정부(1993.2월~1998.2월)~김대중정부(1998.2월~2003.2월)
          (1) 이슈 맥락

          김영삼정부에서 추진한 세계화･개방화 정책기조는 우리나라가 1995년 WTO, 1996년 OECD에 잇따라 가입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OECD 가입으로 선진환경정책인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반영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정래권, 1995, p.24).14) 또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질에 대해 국민여론과 언론 등의 개선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녹색연합, 1996.12.7).

          그러나, 1997년말 기업 연쇄도산과 외환보유액 급감 등 경제위기로 인해 1997년 12월 3일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우선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환경문제 개선 목소리는 냉각되고 사회적 관심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다.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IMF 외환위기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분위기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아졌고, 환경개선에 관한 담론은 상당기간 위축되었다. 그러나 정부, 기업, 국민적 노력을 통해 당초 예상보다 이른 2000년 12월 IMF 차관을 상환하고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선언할 즈음, 미세먼지(PM10)15) 농도가 환경기준에 근접하며 동절기에는 대기환경기준을 넘어서는 상태가 반복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대기질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개최 도시의 대기질 문제는 선수들의 경기력과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월드컵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 중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었으며(동종인, 2001, p.56),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인 블루스카이(Blue Sky) 2002 운동이 전개되는 등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대기환경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강찬수, 2001.4.23.).

          (2) 제도적 맥락

          김영삼정부는 출범 직후 신정부의 경제 청사진을 제공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계획기간:1993년~1997년)｣을 수립했으며, 동 계획에 따른 환경개선대책(1993년 6월)을 통해 환경 제도 및 규제의 합리적인 재정비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환경처, 1993, p.1), 이를 계기로 1993년 하반기부터 대기･수질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방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사업16)을 수행하였다(환경백서, 1994, pp.19-24). 또한, 1996년 1월 수립된 ｢환경비전21｣17)을 통해 영향권별 대기환경용량 산출 및 지역총량규제 실시와 울산･온산공단 등 아황산가스･먼지 등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방안 검토를 세부대책으로 제시하였다(환경비전21, 1996a, pp.45-52). 이에 따라 1997년에 울산･온산 특별대책지역에서 아황산가스 총량규제의 시범추진을 계획하였으나(환경백서, 1997, p.148), 사전연구용역 수행18)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이 아황산가스 대기환경기준을 달성19)하고 있고, 1997년 7월부터 동 지역이 0.5% 저황유 사용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대기질의 추가적 개선이 예상되어 총량규제 시범실시는 연기되었다(조승국･곽승준, 2000, p.616).

          김대중정부에서는 1999년 대통령 8･15 경축사를 통해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21세기 국가 환경정책비전 수립 방향이 천명되었다(환경부, 1999.12.9.). 2000년 세계 환경의 날(2000.6.5)에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포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등 4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과 총량관리 개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기조를 형성하였다(환경부, 2001, pp.7-8). 이에 따라 분야별 오염물질 총량관리대책이 탄력을 받아, 2002년 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3대강법이 제정되었으며, 환경부는 2002년 대통령 업무보고시 수도권 지역 배출허용총량제 단계적 도입 등 ｢푸른하늘 21｣ 특별대책 추진계획을 밝히고(환경부, 2002.3.27.), 후속조치로 ｢수도권 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2002년 10월) 하였다.

          그러나, 관계부처간 이견이 표출되었고, 산업계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규제합리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 한다는 특별법 반대 입장을 제시(대한상공회의소, 2002.11.18.)함에 따라 입법 추진이 지연되었다. 다만, 2002년 11월 오세훈의원 대표발의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02년 12월에는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환경부, 2002, p.38)하는 등 총량관리제 추진과 관련된 여건 조성은 계속되었다.

          (3) 정책변동과 이익집단의 위상 변화

          1990년대 들어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개선되었으나, 먼지 농도 악화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이슈맥락은 1980년대에 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게 계속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체계를 바탕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저감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장 밀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울산･온산 특별대책지역 총량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등 총량관리 개념의 정책적 변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무치아로니가 지적했듯이 경제상황이 이슈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Mucciaroni, 1995, p.12).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경제적･사회적 위기상황이 도래하고, 환경정책에서 큰 폭의 변화가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면서 김영삼정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대책은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등 종전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수준(제도적 맥락의 “유리”)에 그치게 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상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새천년을 맞은 2000년대 초반부터 IMF 구제금융 위기 극복과 함께 미세먼지(PM10) 오염도 악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환경단체에서 주도한 범국민적 대기개선운동을 계기로 환경 이슈의 하나로 대도시의 대기환경문제가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정부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기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대책 추진을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화하는 등 근본적 개선대책 추진을 시사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정은 일부 지자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입장차로 인해 지체(김판수, 2003.4.9.; 유병언, 2002.1.11.)되면서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 방식으로의 정책전환은 제도적 맥락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체로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며, 결국 수도권 지역에 대한 총량관리제 도입 등 대기개선 특별대책 추진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주요한 환경공약으로 반영하는 것에 그치게 되었다.

        

        
          3) 노무현정부(2003.2월~2008.2월)
          (1) 이슈 맥락

          2000년대 초반 악화된 대기환경 속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촉발된 블루스카이 2002 운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민참여운동의 성격으로 출발하였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수도권 등 대도시의 대기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초저황유 공급 등이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악화된 수도권의 대기질을 가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사후처리 중심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적인 특별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졌으며, 수도권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시켰다.

          2002년말에 치뤄진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19)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환경기준 강화･오염총량배출제도 실시 등 사전예방과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으로 대기와 수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새천년민주당, 2002, p.35)” 하는 대책을 환경분야 주요 공약을 내세웠으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대기환경 규제지역 확대 및 주요 오염지역 오염배출 총량규제 시행(한나라당, 2002, p.188)”을 환경공약의 전면에 내세우는 등 선거국면에서 국민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대기개선에 관한 여론을 증폭시켰다.

          (2) 제도적 맥락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한층 속도감있게 추진되었다. 대통령선거 후보공약은 당선 후 인수위에서 구체화되어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추진”이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국정홍보처, 2003, p.51). 환경부는 2002년부터 추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제정과정을 바탕으로 200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환경부, 2003.4.2.)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2003.4월)｣을 채택하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대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추진 동력이 반영되어, 2003년 5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합의(환경부, 2003.7.3.)하고, 2003년 6월에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T/F(위원장 환경부차관, 관계부처･산업계･대기환경전문가 등 15명)를 구성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조정을 추진해 합의안을 도출한 후 2003년 10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가 2003년 10월 제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던 오세훈의원 대표발의안과 통합되어 2003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이었으며, 총량관리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입법과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경과
            
            

          

          
            
              
                	일자
                	주요 경과
                	비고(출처)
              

            
            
              	2002.3.27
              	환경부, 200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시 “푸른하늘 21특별대책 추진, 수도권 대기질 개선방안” 보고
              	
                
                  환경부 보도자료(2002.3.27)
                
              
            

            
              	2002.4.1
              	환경부,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기획단 구성(단장: 환경부차관)
              	
                
                  경향신문 (2002.3.31)
                
              
            

            
              	2002.7.25
              	환경부,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 공개토론회 개최
              	
                
                  환경부 보도자료(2002.7.23)
                
              
            

            
              	2002.8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안) 마련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2002.8.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안) 관계부처 협의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2002.10.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안) 입법예고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2002.11.6
              	오세훈의원 등 41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안(오세훈의원안)｣ 발의
              	의안정보시스템
            

            
              	2002.12월
              	환경부,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발표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2002.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오염배출총량제 실시 등 대기개선대책” 제시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대선공약집
            

            
              	2003.4.2
              	환경부, 200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연내 제정(수도권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단계적 시행 등)” 보고
              	
                
                  환경부 보도자료(2003.4.2)
                
              
            

            
              	2003.4.29
              	국회,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의안정보시스템
            

            
              	2003.5.30
              	경제장관간담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연내 제정 합의
              	
                
                  부처합동 보도자료(2003.5.30)
                
              
            

            
              	2003.6.4
              	정부 결정사항 구체화를 위한 테스크포스(위원장: 환경부차관, 위원:관계부처 국장･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 등 14명) 구성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부처합동 보도자료(2003.5.30)
                
              
            

            
              	2003.6.1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안(오세훈의원안)｣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2003.7.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안) 합의안 도출
              	
                
                  환경부 보도자료(2003.7.3)
                
              
            

            
              	2003.10.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안) 국무회의 심사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2003.10.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안) 국회 제출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2003.11.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안(오세훈의원안)｣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안)에 관한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2003.11.13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안(오세훈의원안)｣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안)을 통합･보완해 위원회대안으로 제안
              	의안정보시스템
            

            
              	2003.11.17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
              	의안정보시스템
            

            
              	2003.12.1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의안정보시스템
            

            
              	2003.12.1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안정보시스템
            

            
              	2003.12.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공포(법률 제7041호)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언론보도, 환경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제출)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03a, p.5) 및 심사보고서(2003c, p.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등 저자 재정리
            

          

          

          환경부는 2007년 수도권지역의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 2004년 대상사업장 실태조사 및 하위법령 제정(2004.12월), 2005년 1월 전담조직 신설(수도권대기환경청) 및 2005년 11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계획기간:2005년~2014년)｣ 수립, 2006년 시범사업 등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2007년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내 대형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시작하였다.20) 다만,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로 지정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중 먼지항목은 배출량 측정 등 일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시행이 보류되었다(환경부, 2009, p.14).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총량관리제 확대는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하고(2007년 환경백서, 2007, p.47),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울산광역시와 광양만권에 대한 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1)

          (3) 정책변동과 이익집단의 위상 변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약하고, 이전의22) 선거국면보다 주목을 받는 이슈로 부각되면서 김대중정부 후반기부터 추진되었던 정책이 연속성을 유지하는 정책환경이 조성되었다. 노무현정부의 국정과제로 특별법 제정이 포함되고, 국회는 ｢수도권 대기질개선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2003.4.29.)｣을 채택하는(국회, 2003) 등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대기질 개선에 힘을 집중하게 되면서 노무현정부 초기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동력이 확보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불리한 제도적 맥락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산업계는 특별법안의 정부 입법단계에서부터 테스크포스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23) 한편, 국회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및 총량관리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03b, pp.17-18)하는 등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활동을 펼쳤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지역에 2007년부터 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각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을 고려해 종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고, 환경관련 조직이나 전문 종사자들을 갖추는 등 새로운 제도에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김재환, 2005, p.17).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대기분야 환경설비 발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환경전문공사업 수주a 현황
              (단위: 억원) a.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는 환경전문공사업체만 수행 출처: e-나라지표(www.index.go.kr)(환경부, 환경전문공사업 수주실적)

            
            

            

          

        

        
          4) 소결
          총량관리제 도입과 관련된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의 변화, 이에 따른 정책변동과정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상변화를 정리하면 <표 5>와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대도시의 대기질 악화와 경제적 성장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 올림픽･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불리한 이슈맥락에 놓이게 되었지만, 경제우선 정책기조와 IMF 외환위기 등 영향으로 배출사업장 관리체계는 김대중정부까지 1970년대 구축된 농도규제 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총량관리제 도입 추진”이 주요 환경공약으로 제시되고, 노무현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제도적 맥락도 불리하게 형성되고 총량관리로 정책변화가 일어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환경투자 확대 등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위상쇠락” 상황을 맞게 되었다.

          
            <표 5> 
				
            

            
              총량관리제 도입과정 이슈맥락･제도적 맥락에 따른 정책변동과 이익집단 위상 변화
            
            

          

          
            
              
                	정부
                	이슈맥락 및 제도적 맥락
                	정책 변동
                	이익집단
위상변화
              

              
                	주 요 내 용
                	불리
                	유리
              

            
            
              	전두환정부
(1980.8.27~1988.2.24)
              	이슈
맥락
              	･대도시 아황산가스 농도 악화
･국민여론･언론의 우려 증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
              	
              	오염물질 배출량 비례 배출부과금 제도 시행(농도규제방식 유지)(’05)
              	위상
유지
            

            
              	제도적
맥락
              	･｢헌법｣ 환경권 도입 및 환경청 설립(’80)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환경보전부문 계획 수립(’81)
･｢제1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수립 추진(’82~’86)
･울산･･온산국가산단 특별대책지역 지정(’86)
              	
              	○
            

            
              	노태우정부
(1988.2.25~1993.2.24)
              	이슈
맥락
              	･대도시 먼지농도 악화 및 국민 여론･언론의 우려 증가
              	○
              	
              	배출허용기준 예고제 도입(농도규제방식 유지)(’91)
              	위상
유지
            

            
              	제도적
맥락
              	･환경청→환경처 승격(’90)
･｢제1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수립(’91)
              	
              	○
            

            
              	김영삼정부
(1993.2.25~1998.2.24)
              	이슈
맥락
              	･대도시 먼지 농도 악화
･OECD 가입(’96)
･IMF 외환위기(’97)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농도규제방식 유지)(’95)
              	위상
유지
            

            
              	제도적
맥락
              	･｢신경제5개년계획｣(’93)
･환경처→환경부 승격(’94)
･｢환경비전21｣수립(’96)
･울산･온산 특별대책지역 아황산가스 총량규제 시범실시 추진 및 보류(’97)
･여천국가산단 특별대책지역 지정(‘96)
              	
              	○
            

            
              	김대중정부
(1998.2.25~2003.2.24)
              	이슈
맥락
              	･미세먼지(PM10) 대기질 악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오세훈의원 수도권대기특별법안(총량관리제) 국회 제출(’02)
              	○
              	
              	배출허용기준 강화(농도규제방식 유지) (’00)
              	위상
유지
            

            
              	제도적
맥락
              	･새천년 환경비전 선포(’0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및 이해관계자 입장차 표출(’02)
              	
              	○
            

            
              	노무현정부
(2003.2.25~2008.2.24)
              	이슈
맥락
              	･미세먼지(PM10) 대기질 악화 지속
･제16대 대통령 선거 공약,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제정 포함(’02)
              	○
              	
              	수도권 총량관리제 도입 등 특별법 제정(’03) 및 시행(’07)

* 농도규제→총량규제로 전환
              	위상
쇠락
            

            
              	제도적
맥락
              	･수도권 대기특별대책 참여정부 국정과제 선정(’03)
･국회 수도권 대기질개선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0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03)
              	○
              	
            

          

          

        

      

      
        2. 수도권 외 지역 총량관리제 확대 단계
        
          1) 이명박정부(2008.2월~2013.2월)~박근혜정부(2013.2월~2017.3월)
          (1) 이슈 맥락

          이명박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이자 발전전략으로 선포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환경과 경제를 결합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서25) 위기극복 과정에서 대기개선대책 등 환경규제는 크게 위축되는 정책환경이 계속 조성되었다.

          다만, 2011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체 위해성이 높은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하였다. 미국이 1997년 미세먼지(PM2.5) 기준을 도입하는 등 선진국이 환경성질환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한 조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개선 추세를 보이던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13년부터 악화 추세로 전환되고,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IARC, 2013.10.7.)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다시 사회문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환경부가 2014년부터 대기오염도 예보제를 시행하고, 예보결과를 기상청 기상예보를 통해 발표(환경부･기상청･안전행정부, 2014.5.13.)하면서 미세먼지 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지표로 자리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된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시행 후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매년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PM2.5) 오염도가 높은 고농도 현상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면서 정부의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불만이 환경단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김봉수･문제원, 2016.5.11.; 안영인, 2017.2.21.; 환경운동연합, 2015.2.25.).

          (2) 제도적 맥락

          이명박정부에서는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기업부담 경감 차원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에 따라 당초 2009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2종 사업장 확대 시행시기 1년 연기를 추진(환경부, 2009.5.27.)하였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2009.7.1. 공포･시행)을 통해 대기 3종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총량관리제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다. 또한, 총량관리제 대상물질이지만 그간 배출량 측정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해 시행이 유보되어 있던 먼지 항목을 제외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안26)을 국회에 제출(2010.12월)하는 등 총량관리제 운영기조가 전반적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잇따라 나타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2013.12.9.)을 발표(환경부, 2013.12.9.)하였다. 그러나, 2014년 들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계속되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27)을 추가로 수립(2014.4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2016년 상반기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2016년 6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8)이 수립되어 추진되었으며, 2017년 1월부터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률 조정 등)을 시행하는 대책이 추가되었다(환경부, 2017.2.15.).

          (3) 정책변동과 이익집단의 위상 변화

          이명박정부에서 출범초부터 강조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기업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기업 친화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대기질 개선 등 이슈는 소강상태로 접어 들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연기 및 적용대상 축소 등 총량관리제도 이행에 따른 각종 부담이 완화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상 상승” 국면이 전개된 것이다.

          박근혜정부 기간은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이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대기환경관리 정책에 전환기를 맞는 시기였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기준 시행을 앞두고 순차적으로 측정망 구축 및 저감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했으나, 2013년부터 미세먼지(PM10)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고,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국민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환경지표의 변화 등은 곧바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등 이슈맥락이 다시 배출사업장에 “불리”한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특별대책 추진과 함께 이명박정부시기 총량관리제에서 제외했던 3종 사업장을 대상에 포함하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경기도 4개시(포천･안성･여주･광주)를 추가 편입하는 등 총량관리제의 부분적 강화조치가 취해졌다(환경부, 2015.12.29.).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예보정확도 향상, 국외유입 미세먼지 관련 한･중 협력 강화 등이 다수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 등 배출원 대책은 기존 정책 수준에 그쳐 미흡하다는 지적(서울환경연합, 2016.6.3.)을 받았다(제도적 맥락의 제한적 불리). 총량관리제도 측면에서는 수도권지역은 일부 사업장의 제도적용 확대 등 강화조치가 있었으나, 수도권 외 지역은 종전의 농도규제에 기반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강구되지는 않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상은 “제한적인 쇠락”을 맞게 되었다.

        

        
          2) 문재인정부(2017.5월~2022.5월)
          (1) 이슈 맥락

          2017년 5월 9일에 치뤄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몇 년간 지속되어 오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개선되지 않자 각 정당29)은 대통령 선거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핵심적인 환경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지시사항 3호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의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이상헌･김승욱, 2017.5.15.)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7)을 통해 박근혜정부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목표와 분야별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국민체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언론과 환경단체 등은 더욱 강화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시작하였다(김동빈 등, 2018.3.28.; 녹색연합, 2019.1.23.; 조해람, 2019.3.5.; 환경정의, 2019.3.14.). 국민여론 또한 <표 6>과 같이 “대기질 개선”을 시급한 환경문제로 지목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표 6>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민환경인식조사a(2015년~2020년)
            
            

          

          
            
              
                	순위
                	가장 우려하고 있는 환경문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순위
              	쓰레기 증가
              	자연자원 고갈
              	자연자원 고갈
              	기후변화 피해
              	대기질
              	쓰레기 증가
            

            
              	2순위
              	자연자원 고갈
              	자연재해
              	대기오염
              	대기질
              	기후변화 피해
              	대기질
            

            
              	3순위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 증가
              	수질오염
              	쓰레기 증가
              	기후변화 피해
            

            
              	4순위
              	수질오염
              	쓰레기 증가
              	수질오염
              	물부족
              	수질오염
              	미세플라스틱
            

            
              	5순위
              	소비습관
              	화학물질 피해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파괴
              	미세플라스틱
              	화학물질 피해
            

            
              	6순위
              	생물다양성 감소
              	대기오염
              	기후변화
              	도시 녹지부족
              	생물다양성 파괴
              	생물다양성 파괴
            

            
              	7순위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감소
              	소비습관
              	소음공해
              	화학물질 피해
              	수질오염
            

          

          
            
              a. 동 조사는 2012년부터 전 국민 약 1천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
            

            
              출처: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민환경인식조사 및 보도자료, 저자 재정리
            

          

          

          이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2018.8.14. 공포, 2019.2.15.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0)｣ 개정(2019.3.26 공포･시행)을 통해 “사회재난에 미세먼지가 추가”되는 등의 입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지역단위의 집중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장동열, 2019.3.13.).

          (2) 제도적 맥락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정부 출범 후 후보 공약은 100대 국정과제 중 58번 과제(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로 채택되었으며, 20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2019년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동남･광양만권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저감대책으로 제시되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p.92). 2017년 9월 26일 수립된 관계부처 합동｢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는 국정과제 기조가 반영되어 각 부문에 걸쳐 강도 높은 저감대책31)이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7, p.8).

          국회도 총량관리제 시행지역 확대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의원발의 제･개정 법률안 26건32)이 제출되었다. 또한,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활동기간:2017.11.9~2018.5.29)되어 활동했으며,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촉구 결의안(2018.12.7.)｣을 채택하는(국회, 2018) 등 입법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개선대책 추진 노력으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2018.8.14. 공포, 2019.2.15. 시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되어(2019.4.2. 공포, 2020.4.3. 시행)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을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입법과정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경과
            
            

          

          
            
              
                	일자
                	주요 경과
                	비고
              

            
            
              	2017.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제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2017.6.23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의원안) 발의
              	의안정보시스템
            

            
              	2017.7.19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에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58번)’ 포함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2017.9.14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의원안)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의안정보시스템
            

            
              	2017.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정부합동) 수립
*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먼지총량제 시행, 배출 총량제 수도권 외 확대 등)
              	
                
                  환경부 보도자료(2017.9.26)
                
              
            

            
              	2017.8.1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안) 발의
              	의안정보시스템
            

            
              	2017.9.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안) 발의
              	의안정보시스템
            

            
              	2017.11.9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활동기간: 2017.11.9.~2018. 5.29)
              	의안정보시스템
            

            
              	2017.11.2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안 및 송옥주의원안)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의안정보시스템
            

            
              	2018.1.1
              	수도권 먼지 총량제 단계적 시행(발전･소각 등 공통연소시설 대상)
              	
                
                  환경부 보도자료(2017.12.14.)
                
              
            

            
              	2018.3.27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의원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안 및 송옥주의원안)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의안정보시스템
            

            
              	2018.3.27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 강화
* 미세먼지(PM2.5) 연평균 기준 25㎍/㎥ → 15㎍/㎥, 24시간 평균 기준 50㎍/㎥→ 35㎍/㎥
              	
                
                  환경부 보도자료(2018.3.21)
                
              
            

            
              	2018.8.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법률 제16305호)
              	의안정보시스템
            

            
              	2018.12.7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촉구 결의안｣ 채택
              	의안정보시스템
            

            
              	2019.3.12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의원안) 등 15개 법률안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통합･보완해 위원회대안으로 제안
              	의안정보시스템
            

            
              	2019.3.12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
              	의안정보시스템
            

            
              	2019.3.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의안정보시스템
            

            
              	2019.3.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의안정보시스템
            

            
              	2019.3.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항나목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추가
              	의안정보시스템
            

            
              	2019.4.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공포(법률 제16305호)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환경부 및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등 저자 재정리
            

          

          

          환경부는 총량관리제 확대 준비를 신속히 추진해 2020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2020.3.31. 공포, 2020.4.3. 시행). 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에 추가로 중부권･남부권･동남권의 주요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총량관리제 시행에 들어갔으며, 3개 대기관리권역 내 799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중부권 335개소, 남부권 104개소, 동남권 360개소)이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환경부, 2019.11.7.).

          (3) 정책변동과 이익집단의 위상 변화

          주요 대도시에서 2015년부터 시행된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연평균 25㎍/㎥)을 상회하거나 근접한 농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채 2017년 5월 치뤄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각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을 심층 분석하는 등 미세먼지가 대선이슈로 집중 조명을 받았다(녹색교통운동, 2017.4.21.; 심혜리, 2017.4.14.; 홍희경, 2017.3.29.).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불러온 건강 염려와 생활속 불편 등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각종 매체에서 미세먼지 공약의 목표와 실질적인 효과 등을 비중있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각 당에서 내세운 미세먼지 공약은 대책의 최종목표부터 분야별 저감대책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대책 관련 선거공약은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곧바로 그해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목표를 국정과제로 명시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실시 등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이 큰 산업부문의 저감대책이 종합대책에서 핵심과제로 제시되어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대책 중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세부대책은 2016년 이후 국회에 발의된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법률의 통합･보완을 통해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법화가 진행되었다.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9.4.2. 공포, 2020.4.3. 시행)됨으로서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을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중부권･남부권･동남권)의 중･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799개소)에 총량관리제가 적용되어 사실상 전국의 주요 사업장이 제도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환경부, 2019.11.7.).

          수도권 외 지역은 <표 8>과 같이 지역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삭감목표량 중 총량관리제 적용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질소산화물은 53~74%, 황산화물은 45~63%로 매우 높으며, 삭감량 또한 수도권에 비해 많아 대상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운영비용의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위상 쇠락”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표 8>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2024년 삭감목표량 비교
              (단위: 톤)

            
            

          

          
            
              
                	배출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산업
              	총량제 대상
              	26,910
              	71,652
              	12,317
              	48,478
              	5,080
              	35,422
              	16,722
              	23,479
            

            
              	기타
              	9,596
              	11,895
              	6,521
              	11,469
              	10,803
              	10,366
              	3,670
              	15,556
            

            
              	수송
              	도 로
              	88,051
              	9,671
              	2,711
              	12,980
              	158
              	7
              	2
              	9
            

            
              	비도로
              	21,005
              	1,872
              	1,160
              	6,638
              	1,678
              	2,355
              	6,102
              	13,390
            

            
              	생 활
              	20,554
              	1,334
              	472
              	1,997
              	4,522
              	0
              	0
              	0
            

            
              	계
              	166,116
              	96,424
              	23,181
              	81,562
              	22,241
              	48,150
              	26,496
              	52,434
            

          

          
            
              출처: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환경부, 2013, pp.79-82); 중부권･남부권･동남권 제1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환경부, 2020, pp.57-59), 저자 재정리
            

          

          

        

        
          3) 윤석열정부(2022.5월~2025.4월) 
          (1) 이슈 맥락

          그간 정체되어 있던 미세먼지 농도가 2021년 18㎍/㎥로 낮아진데 이어, 2022년에는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인 17.5㎍/m³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환경부, 2023, p.1). 한편으로는, 2020년 총량관리제 전국 확대 이후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지원과제 조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이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대기 총량규제(34.2%)’를 지목하고(대한상공회의소, 2020), 새롭게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된 온산･여수 등 지역 산업계와 중견기업단체 등에서도 총량규제에 대한 부담감 호소와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온산공업단지협회, 2020.11.19.;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2.12.7.; 허동준 등, 2021.1.1.).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서 “총량관리제 제도개선”은 대한상의-환경부 간 정례적으로 열리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의 주요 정책안건으로 다루어지는 등 중요 이슈로 부상하였다(김철선, 2022.5.30.).

          (2) 제도적 맥락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중 88번 과제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선정하고, 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과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을 50%이상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2, p.147). 윤석열 정부 출범초 수립된｢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계획기간:2023년~2032년)｣(2022.12.27.)에서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2027년 기준 50% 이상 축소(2021년 대비, 단계적 적용)하는 등 총량관리 사업장 관리 효율화 방안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2023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2023.8.17. 공포, 2024.8.17. 시행),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사업장 내 시설 신･증설 경우 등), 할당기간(5년) 내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 및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을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를 도입해 제도 유연성이 확대(환경부, 2024.8.6.)되는 등 산업계의 총량관리제 유연성 확대 요구 및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따른 조치도 병행되었다.

          (3) 정책변동과 이익집단의 위상 변화

          2019년을 기점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PM2.5) 오염도가 개선 추세로 전환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둔화 등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외 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초과 배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우려 등을 제기하는 등 총량관리제의 완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슈맥락이 “유리”하게 형성되었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로 “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을 50%이상 축소” 등을 선정해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예고했으나, 대통령 주재 회의33) 등에서 기업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제도적 맥락 또한 배출사업장에 “(제한적) 유리”하게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신･증설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이 가능토록 하는 등 “위상이 제한적으로 상승” 하였다.

        

        
          4) 소결
          앞에서 살펴본 2020년 총량관리제 수도권 외 지역 확대와 관련된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변동과정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상변화를 정리하면 <표 9>와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총량관리제 확대는 앞서 노무현정부와 유사하게 대기질 악화 등 이슈맥락과 대통령 선거공약, 국정과제 선정, 국회 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맥락의 형성을 동력으로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총량관리제 확대 시점 이슈맥락 및 제도적 맥락 변동 현황
            
            

          

          
            
              
                	정부
                	이슈맥락 및 제도적 맥락
                	정책 변동
                	이익집단
위상변화
              

              
                	주 요 내 용
                	불리
                	유리
              

            
            
              	이명박정부
(2008.2.25~2013.2.24)
              	이슈
맥락
              	･저탄소녹색성장, 기업친화적 정책기조(’08)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08)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11)
              	
              	○
              	수도권 총량관리제 대상에서 3종 사업장 제외(’09)
              	위상
상승
            

            
              	제도적
맥락
              	･한시적 규제 유예조치(’09)
･먼지 총량제 폐지 법률안 국회 제출(’10)
              	
              	○
            

            
              	박근혜정부
(2013.2.25~2017.3.10)
              	이슈
맥락
              	･WHO 미세먼지 발암물질 지정(’13)
･미세먼지(PM2.5) 고농도 발생
･대기질 예보제 시행(’14)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 시행(’15)
              	○
              	
              	수도권 총량관리제 대상에 경기도 4개시 및 3종 사업장 적용 확대(’15)

* 수도권 외 지역은 기존제도 유지
              	(제한적)
위상
쇠락
            

            
              	제도적
맥락
              	･관계부처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13)
･관계부처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16)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17)
              	△
              	
            

            
              	문재인정부
(2017.5.10~2022.5.9)
              	이슈
맥락
              	･미세먼지(PM2.5) 고농도 지속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미세먼지저감대책 포함(’17)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 미국･일본 수준 강화(’18)
･미세먼지 사회재난 추가(’19)
              	○
              	
              	수도권 외지역 총량관리제 확대 등 특별법 제정(’19) 및 시행(20)
              	위상
쇠락
            

            
              	제도적
맥락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국정과제 선정(’17)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수립(’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1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19)
              	○
              	
            

            
              	윤석열정부
(2022.5.10~2025.4.4)
              	이슈
맥락
              	･미세먼지(PM2.5) 농도 개선
･산업계 총량관리제 유연성 확대 요구 및 기업규제 완화 정책기조
              	
              	○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 도입(’24)
              	(제한적)
위상
상승
            

            
              	제도적
맥락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이상 축소 국정과제 선정(’22)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 도입 추진(’24)
              	
              	△
            

          

          

        

      

    

    

  
    
      Ⅴ. 결론
      본 연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도입과 확대와 관련된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오염 양상과 국민들의 인식 및 여론의 변화, 정책의제로 투입되는 과정, 정부계획 등을 거쳐 주요 법률 체계로 도입되고 변화하는 피드백 과정과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상변화를 무치아로니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통해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슈맥락이 불리하더라도 제도적 맥락이 유리한 경우 정책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따라 “대기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경제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해 환경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등 김대중정부 시기까지 “이슈맥락”은 대체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우선 정책기조와 1997년 IMF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 극복의 영향 등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1970년대 구축된 농도규제를 보완･강화하는 단편적 대응에 그쳐 제도적 맥락이 유리한 조건이 지속되어 김대중정부까지 사업장 관리제도는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둘째,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이 동시에 불리한 경우 총량관리제가 도입･확대되는 정책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익집단의 위상쇠락이 동반되었다. 2000년대초 먼지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을 지향하는 국민적 요구가 집약되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불리한 이슈 상황이 조성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대기질 이슈 부상과 각 당의 선거공약화에 이어, 노무현정부 국정과제 선정, 국회 결의 등 지지 확대로 제도적 맥락 또한 불리해지면서 산업계에서 반대입장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에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정책변동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5년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 시행을 전후해 대다수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미세먼지의 1급 발암물질 지정 등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위해성이 사회적 문제화되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 요구가 증가하는 등 이슈맥락이 불리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서, 새로운 정부 출범 후 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그해 9월에 수립된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수도권 외 지역의 총량관리제 확대” 추진이 포함되면서 제도적 맥락 또한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정책변동이 발생하였다. 총량관리제의 도입과 확대에 따라 중･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제도 이행을 위한 사업장 내 관련 조직･인원을 증원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추가 설치･운영 등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위상이 쇠락하게 되었다.

      셋째,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이 동시에 불리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슈정의(Issue definitions) 과정이 정책변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슈정의는 사람들이 문제에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으로, 누구의 이슈와 이슈정의가 더 널리 통용되어 지배적인 인식이 될지는 객관적인 사건과 추세, 그리고 정치 행위자들의 주관적인 성향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Mucciaroni, 1995, pp.11-12).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정책변동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미세먼지”(노무현정부는 PM10, 문재인정부는 PM2.5) 이슈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으로 선거공약화되는 이슈정의를 통해 이슈맥락의 범위와 향후 추진대책의 윤곽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정의 과정은 정부 출범초 국정과제 선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슈맥락이 이슈정의과정을 거쳐 제도적 맥락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로 나타나는 것을 실증 사례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리한 이슈맥락이 제도적 맥락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후 저탄소녹색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기조에 따라 이슈맥락이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었으며,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도 미세먼지(PM2.5) 개선 추세와 기업지원 우선 정책기조가 대두되는 등 이슈맥락이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책여건의 영향으로 수도권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축소 등이 환경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되고, 산업계 입장이 반영된 제도개선이 추진되는 등 제도적 맥락 또한 유리하게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수도권 총량관리제 적용에서 3종 사업장이 제외되었고, 2023년에는 배출허용량 추가 할당, 이월･차입･외부감축 인정 등 탄력적 이행방법 도입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정책변동으로 이어졌으며, 총량관리제의 시행범위가 축소되거나 운영 측면에서 강도가 완화되는 정책변화에 따라 적용사업장은 종전보다 제도 이행부담이 감소하였다(위상 상승).

      
        
        

        <그림 8> 
				
        

        
          이슈맥락 및 제도적 맥락의 변화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상변동 흐름도
        
        

        

      

      한편,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적용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정책변동 사례 분석을 통해 환경규제 정책이 변화하는 원인과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 모형을 통해 규제정책도 사회적 이슈나 제도적 맥락 변화에 따른 정책변동과 특정 이익집단의 위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농도규제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책인 총량관리제의 도입은 상당기간의 점진적 정책변화가 누적되면서 여러 조건의 성숙과 함께 정책변동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점(대도시 대기질 악화의 사회･정치적 이슈화)에 급격한 정책변동과 위상변화를 보이고 있어 정책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바뀌지만, 임계점이 도달하면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다는 정책변동 이론의 일반적 설명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익집단의 위상은 단순히 집단 자체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사회적･제도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선거 국면 등 정치적 이벤트, 주무 부처의 자율성,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맥락의 변화가 결합하여 특정 집단의 위상을 쇠락시키거나 상승시키고, 때로는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책변화에 따른 이익집단의 위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환경규제의 피규제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지 예측한다면, 그에 따른 정책의 파급 효과를 미리 고려하여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대기환경분야의 대표적 정책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정책변동에 적용해 의미있는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해 냈지만, 연구상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은 ‘정책과정 변화’와 이익집단의 ‘상태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장기간의 정책변동과정에 비해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이 단순화되거나, 정책형성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제도 도입과정에서 표출된 이익집단의 공식･비공식적 활동과 폭넓은 자료를 토대로 정책변동과정과 이익집단 위상변화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Notes
      
        1) 본래 무치아로니는 모형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유훈(1997)은 이 모형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으로 명명하고, ‘특별한 이득(fortune)’을 ‘위상’으로 번역함으로써 당 모형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이용석･임재빈, 2022, p.83).
      

      
        2) 총량규제 이행을 위한 사업장간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의 이전(매매 등) 허용.
      

      
        3) 김순양(2010)에 따르면, 정책변동이론의 하나인 정책옹호모형을 적용한 1998년~2006년까지 국내 연구논문 54편을 분석한 결과, 환경영역 비중(환경 25편, 보건 10편, 산업 5편, 토지 4편, 규제 2편, 기타 정책 8편)이 가장 높았음.
      

      
        4) 실증적인 정책변동사례 연구에서는 사건발생, 경제적 상황변화, 정책관련 문제제기 및 여론형성, 사회적 이슈부각 등을 이슈맥락의 분석대상으로 보았으며, 정책기관의 자율성에 근거해 대통령･정부부처･국회･정당 입장, 관련 정책･법제도의 변화 등을 제도적 맥락으로 구분해 검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성우･최인규, 2014, p.80; 김현주･정제영, 2018, p.82; 배용수, 2020, p.127; 이상덕, 2011, p.83; 이용석･임재빈, 2022, p.83).
      

      
        5) 2022년 기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6.5만 개이며(기후에너지환경 통계포털), 총량관리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약 1.5% 수준인 1천 여개임.
      

      
        6) 1978.7.1 아황산가스가 처음 신설되었으며(연평균 0.05ppm), 1983.9.1 부유먼지(연평균 150㎍/㎥), 일산화탄소(연평균 8ppm), 이산화질소(연평균 0.05ppm), 옥시단트(연평균 0.02ppm), 탄화수소(연평균 3ppm) 기준 도입.
      

      
        7) 우리나라 다수 견해는 환경기준은 행정목표 성격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규범적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도 존재(채영근, 2016, p.366).
      

      
        8) 1980년대 서울의 연평균 부유분진 농도(단위:㎍/㎥)는 1984년 210, 1985년 216, 1986년 183, 1987년 175, 1988년 179, 1989년 147로 환경기준 150을 초과(1990년 환경백서, 1991, p.102).
      

      
        9) 1967년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당시 보건사회부에 환경위생과 공해계가 설치됨으로써 비로소 법시행을 위한 행정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었다(환경30년사, 2010, p.45).
      

      
        10) 특별대책지역 지정제도는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환경오염이 현저한 지역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1978년 ｢환경보전법｣에 도입되었으며, 1986년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단, 1996년 여천국가산업단지가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11)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단 특별대책지역내대기오염저감종합대책고시(환경청고시 제87-2호, 1987.2.3. 제정･시행)에 “지역배출허용기준 실시에도 저감대책 추진이 어려운 경우 특별배출허용기준 설정과 총량규제방안 등의 대책 강구” 등이 실천계획으로 반영되었으나, 실제 총량규제가 시행되지는 않았음.
      

      
        1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는 1980년 8,835개→ 1990년 24,801개로 계속 증가(기후에너지환경 통계포털, 대기배출사업장 현황).
      

      
        13) 기업은 환경 관련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경제부서들과의 관계를 활용해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약화를 시도했다(문태훈, 1992, p.188).
      

      
        14) OECD 가입 당시 우리나라는 65개 OECD 환경규정 중 53개 규정을 수락, 12개 규정을 조건부수락하였으며, 이후 국내 제도 개선･보완, 예산 투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254).
      

      
        15) 먼지항목의 대기환경기준으로 1995년 1월 1일 미세먼지(PM10)가 도입되고(연평균 80㎍/㎥), 부유분진은 2000년 제외되었으며, 미세먼지(PM10) 기준은 2001년 1월 1일 연평균 70㎍/㎥ → 2007년 1월 1일 연평균 50㎍/㎥로 단계적으로 강화.
      

      
        16) 구자공, 1994.
      

      
        17) ｢환경정책기본법｣제정(1990.8.1. 공포, 1991.2.2. 시행)시 제12조에 매 10년마다 법정계획으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987년 수립된 ｢제1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이어｢제2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계획기간:1996년~2005년)｣으로 수립되었으며, 21세기를 맞이하는 미래환경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환경비전21”로 명명(환경백서, 1996b, p.40).
      

      
        18) 한화진, 1997.
      

      
        19) 당시 아황산가스 대기환경기준은 1994년부터 연평균 0.03ppm로 강화되었으며(종전 0.05ppm), 울산지역은 1994년 0.031ppm, 1995년 0.028ppm, 1996년 0.022ppm, 1997년 0.019ppm 수준이었음(2001년 대기환경연보, 2002, p.95).
      

      
        20) 수도권지역 대형 사업장 191개소(서울시 10개, 인천시 50개, 경기도 131개) 시행(환경부, 2007.6.29.).
      

      
        21) 공성용, 2006.
      

      
        22)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대기질에 따라 총량제와 농도제를 차별적용하는 대기환경 영향권역별 관리체계 도입”을 공약(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1997, p.93), 제16대 국회의원선거(2000.4.13)에서 한나라당은 “특별대책지역 배출총량제 도입(한나라당, 2000, p.160)”, 새천년민주당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새천년민주당, 2000, p.216)”를 각각 공약한 바 있음.
      

      
        2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구체화하는 T/F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공업협회 참여.
      

      
        24) 정부제출 법률안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되는 등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서 산업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삭제되거나 완화(전진영, 2009, p.48).
      

      
        25)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07년 80.1% → 2008년 77.6% → 2009년 74.4% → 2010년 80.3%로 큰 폭의 변동을 겪음(국가통계포털, 제조업 평균 가동률).
      

      
        26)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강화된 먼지저감대책을 마련한 후 먼지를 제외하는 것이 대기환경개선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1, p.4)”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제18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자동폐기됨.
      

      
        27) 동 대책은 국무회의(2014.3.4)시 대통령지시시항(①예보정확도 향상 ②한･중 협력 ③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④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따라 환경부가 부처 차원대책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환경부, 2014.4.15.).
      

      
        28) 특별대책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중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중(41%)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수도권지역 총량관리제 강화(3종 사업장 추가)와 수도권 외 지역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대책 포함(관계부처합동, 2016.6.3.).
      

      
        29)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노후 석탄발전 10기 조기폐쇄와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대기오염물질 특별대책지역 설정 등 발전･산업 부문에서 강도 높은 대책을 공약하였음(더불어민주당, 2017, p.256).
      

      
        30) 2017.4.10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사고의 형태가 아니고, 미세먼지와 그 피해간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7, p.17).
      

      
        31) 먼지총량제의 단계적 확대(2017년 시범실시), 2019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외 미세먼지 배출원 밀집지역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충청권･동남권･광양만권)이 주요 감축대책으로 포함(관계부처합동, 2017, pp.3,11-14).
      

      
        3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8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관련 15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제정안 2건, 기타(제정안) 1건
      

      
        33) 2022년 11월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강주리,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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